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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부담관련 왜곡사례 분석  

 년 5개월분 월 을 세 으로 부담? 

 □ 최근 일각에서는 4인가족 기 으로 년 소득의 5개월분

을 세 으로 부담한다고 주장

  ㅇ 04년도 1인당 세부담은 법인세  VAT를 포함하여 총 

356만원으로 1인당 명목 GDP의 19.5% 수 임

  ㅇ 년 5개월분을 세 으로 부담한다는 계산은 ① 납부세액

에는 법인세 등 모든 세 을 포함하고, ② 소득은 면세

근로자까지 포함시켜 分母에 계산한 것으로 추정됨 

    - 근 로소득자의 49%는  면세  이하 이기 때문에 이들을 

계산에 포함시키면 세 부담이 실제 보다 2배 정도 높

게 나타남

  ㅇ 이와 같이 계산하면 지구상에 월  5개월분 이상을 세

으로 부담시키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임

 조세부담률 국제 비교

 □ 한나라당은 소득증가율에  비해 조세증가율이 높 아 세

부담이 크다 고  주 장 하나,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19～20% 

수 으로 안정 임
   

  *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 증가로 상승추세인 바, 주로 ① 보

험료 부과기준인 소득증가, ② 보험료 인상, ③ 가입자수 증가 

등에 기인



- 2 -

    * 국민부담률 (%)  =
조세 + 사회보장기여

명목 GDP

(단  : %)
구    분 ’00 ’01 ’02 ’03 ’04 ’05( 산)

사회보장부담률 4.0 4.4 4.6 4.9 5.1 (0.2%p↑) 5.5

조 세 부담률 19.6 19.7 19.8 20.4 19.5 (0.9%p↓) 19.5

국 민 부담률 23.6 24.1 24.4 25.3 24.6 (0.7%p↓) 25.0

 □ 우리나라는 OECD 30 개 국가  조세부담율은 2 6 ,  국민

부담율은 2 8 수 으로 하 권에 속함(’03년 기 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03년 기 , %)

구 분 한 국 미 국 랑스 독 일 일 본 이태리  국 OECD

조세부담률 20.4 18.6 27.5 21.5 15.3 30.5 28.9 28.2

국민부담률 25.3 25.4 44.2 36.2 25.8 43.4 35.3 37.6

     * 출처 : OECD Revenue Statistics 1965-2003.(2004년 )

 소득세  법 인세 부담의 국제 비교

소 득 세 

 □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국, 일본, 독일, 보다는 낮으나 

싱가포르, 홍콩보다는 높은 수

      * 소득세 최고세율 국제비교('04년 기 )
(단  : %)

구  분 랑스 독일 국 일본 미국 한국 국 만 싱가폴 홍콩

소득세율 52.5 45 40 37 35 35 45 40 26 17

지방세포함 52.5 45 40 50 41.8 38.5 45 40 26 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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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근 로소득자의 세부담 분포

  ㅇ 근로자의 49%는 면세자임(’98년 41%→’03년 49%)

  ㅇ 근로소득자의 67%는 연간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

 □ 사업소득자의 세부담 분포

  ㅇ 사업자의 세부담은 ’98년 이후 꾸 히 증가

   - 세 을 내지 않는 계층 감소(’98년 64% →’03년 49%)

  ㅇ 자 사업자의 65%는 연간납부세액이 30만원 이하

법 인세 

 □  법 인세율( 2 5%,  13%) 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

      * 법인세율 국제비교(’04년, 한국은 ’05년)
(단  : %)

구   분 한국 독일 국 일본 랑스 미국 OECD 평균

법인세율 25 26.5 30 30 33.3 35 28.2

지방세포함 27.5 38.7 30 40.9 35.4 40.8 -

 * 국(30), 말 이(28), 만(25), 싱가포르(20), 홍콩(17.5)

 □ 재 체 법인의 85%(결손법인 포함)가 과표 1억원 이하로 

낮은 세율(13%) 용

  ㅇ 체의 33.7%(10만7천개)가 결 손 법 인으로 세부담 제로임

  ㅇ 체 법인의 22.5%(7만1천개)가 과표 1천 만원 미만으로 

업체당 평균 33만원 부담


